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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7

16:30~18:00	 100주년	기념관	701호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기반 벤처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연대보증 / 회사법 / M&A 부문의 국제간(한-미-일-중) 비교 중심으로 

|	발표자	|		 이영달(동국대학교) / 권혁욱(일본대학교) / 김도현(국민대학교) / 최성진(한양대학교) / 하규수(호서대학교)

「과학기술기반 벤처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연대보증 / 회사법 / M&A 

부문의 국제간(한-미-일-중) 비교 중심으로 

이영달(동국대), 권혁욱(일본대), 김도현(국민대), 최성진(한양대), 하규수(호서대)

I. 과학기술기반 벤처기업생태계와 제도환경 
1. 생태학적 관점의 벤처기업생태계
2. 신제도이론/조직생태학/클러스터이론과 벤처기업생태계
3. 주요국의 과학기술기반 벤처기업생태계 조성과 개발을 위한 정책적 

고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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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회사법

1. 회사법의 총론적 고찰

*자료출처: 이영달(2017), 스타트업에 맞지 않는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 개선,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공개 
포럼 발표 자료

2. 미국(영국)의 회사법 : 법률제정 시 ‘회사법(corporate law)’으로 
단행법 제정

<표> 미국 뉴욕주의 회사 유형과 특성

1) 경제용어사전

Ÿ 기업(企業; an enterprise)은,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이며, 출자(出資) 형태에  따라  사기업(私企業), 공기업(公企業), 공사  합동  기업(公私合
同企業)으로  나눈다1).

Ÿ 회사(會社; a company)는,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에서 “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
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즉, 우리의 상법에서는 회사와 법인을 동일체화 하
고 있다. 회사는 법리적으로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회사의 특성>
Ÿ 영리성 (營利性) :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배

당의 형태로 분배
Ÿ 사단성 (社團性) :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복수의 사원의 결합체
Ÿ 법인성 (法人性)

① 회사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즉 법인. 따라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 의
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사원은 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공공의 편의나 이익 또는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간명한 처리를 위해 정책적으
로 인정된다.

③ 법인격 남용에 대한 규제로써 법인격의 박탈제도: 회사해산명령(제176조), 회사해산판결(제241
조, 제520조) - 법인격부인제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법인격무시이론)등이 있다.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유한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C 주식회사
C Corporation

S 주식회사
S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 요건 및 
비용

없음
단, 상호명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없음
단, 상호명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없음
단, 상호명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없음
단, 상호명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없음
단, 상호명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없음
단, 상호명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경영관리 개인회사 
소유자가 담당

각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을 
경영 및 지배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보유

업무집행 
조합원만 회사 

경영관리 권한을 
보유

출자조합원들은 
경영관리에 

참여할 수 없음

경영관리는 
이사회가 

관장하며, 이사회 
이사들은 

주주들이 선출
(주주가 이사가 

될 수 있음)

C 주식회사와 
동일

구성원들이 
원하는 

경영관리구조 
선택

구성원 경영형태 
또는 경영관리자 
경영형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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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NYC Business Solution Center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유한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C 주식회사
C Corporation

S 주식회사
S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운영상 형식적 
절차 매우 소수 매우 소수 소수

기업의 형식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

C 주식회사와 
동일 소수

수명
소유주의 사망 
또는 은퇴 시에  

해산

조합원 중 
한명의 사망 

또는 파산, 또는 
그 외 법적인 
사건에 따라 

해산

영구히 지속될 
수 있지만, 

합의하는 경우 
또는 일반 

조합원(들)이 
대신하는 

사람없이 그만 
두는 경우 해산

영속적 존재 C 주식회사와 
동일

구성원들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영속적 존재

개인 차원의 
책임

소유주가 
무한정의 개인적 

책임을 짐

모든 업무집행 
조합원들이 공동 

및 개인적 
책임을 짐

유한책임은 
유한책임조합원
에게만 적용 됨

업무집행 
조합원들은 공동 

및 개인적 
책임을 짐

모든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짐

C 주식회사와 
동일

모든 구성원들이 
유한책임을 짐

조세 구조 소유주가 개인적 
차원에서 납세

조합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납세

조합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납세

회사는 소득에 
대해 납세,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에도 
개인적 차원에서 

과세

주주들은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납세

구성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납세 
(대신 기업조세 
구조를 채택할 

수 있음)

이중과세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도관 과세
(pass through) 예 예 예 아니오 예 예

소유주 자격 
제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반드시 비거주 
외국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함 
(일부 신탁 및 
유산은 허용)

없음

소유주 수 1명.  
단일 소유주

최소 2명
최대 제한은 

없음

최소 2명
최대 제한은 

없음
제한 없음 최대 주주 100명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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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의 연도별 회사유형 현황(1978-2012)

*자료출처: Joint Committee on Taxation, Choice Of Business Entity: Present Law And Data 
Relating To Corporations, Partnerships, And S Corporations (JCX-71-15), April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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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회사법 : 1993년 회사법(公司法) 제정, ‘中华人民共和国公
司法(2013修订)’

<표> 회사 유형

<표> 지배구조표

4. 일본의 회사법 : 2005년 상법에서 분리 단행법화(会社法: 총4편으
로 구성, Companies Act로 번역 명명)

Ÿ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yūgen sekinin jigyō kumiai)
Ÿ Kabushiki kaisha (K.K.), similar to an Anglo-American corporation
Ÿ Godo kaisha (GDK), similar to an American limited liability company
Ÿ Gōmei kaisha (GMK), similar to an Anglo-American general partnership
Ÿ Gōshi kaisha (GSK), similar to an Anglo-American limited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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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회사법 : 19세기 말 상법의 근간체계 유지, 2011년 부분 
개정

<표> 회사의 종류와 기본 구조

* 자료: 연구진 수정 작성, 원자료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표> 회사 유형별 설립 절차·소요시간·비용·최저자본금(2014년 세계은행 평가 기준)

* 자료출처: 하규수, 이영달(2015), 세계은행 창업환경(starting a Business 조사평가 대응 연구, 창업진
흥원

회사 유형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적합회사 
규모/형태 소규모 기업 중소기업(승계형)

스타트업(벤처캐피탈 투자 전)

대기업
상장 전제 기업
피전문투자 기업

구성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기관

회사대표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대표이사 업무집행사원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설치회사)
의사결정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사원총회 업무집행사원 주주총회
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사원총회 업무집행사원 이사회

감사기관 없음
없음

유한책임사원
(감시권)

감사(임의기관) 없음 감사, 감사위원회

출자 재산, 노무, 신용
재산, 노무, 신용
(유한책임사원 

-재산)
금전 및 재산 금전 및 재산 금전 및 재산

지분양도 사원 전원의 승인

무한책임사원: 
사원전원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전원

자유
사원 전원의 동의 

(정관에 따로 
지정 가능)

자유



73
(사)한국벤처창업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6. 4개국 회사법의 비교 및 발전적 개선 방안

< 시사점 >

Ÿ 한국을 제외 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여 운용
Ÿ 일본의 경우도 영미식 회사 유형 채택
Ÿ 중국의 경우 독일과 미국의 유형 혼합
Ÿ 회사법에는 각 회사의 유형 별 기본원리/소유 및 지배구조/조세체계(과세대상 및 납세

대상) 등을 상호간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음
Ÿ 우리의 경우, 2005년 법무부에서 일본의 회사법 단행법 제정에 따른 상법 개정문제로 

인해 검토하였으나, 뚜렷한 배경의 이유 없이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였음
Ÿ 2014년 법무부에서 ‘한국상사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한국에서도 ‘회사법’ 도입

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음. 본 검토 결과, 현재 한국의 상법 3편 회사의 경우, 1) 민법과
의 상충 문제, 2) 조세체계와의 상충문제, 3) 상법과 특별법과의 상충문제 등 구조적 문
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거리가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에
서도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분리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함.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회사법 단행법 

제정 여부 상법 3편 최초 법률제정 시 1993년 제정
2013년 개정

2005년 상법에서 
분리

회사(법인)     
유형 수 5개

5개      
(세분화 시 11개)

영국: 11개
5개(외자별도) 5개

회사(법인) 유형

Ÿ 합명회사
Ÿ 합자회사
Ÿ 유한책임회사
Ÿ 유한회사
Ÿ 주식회사

Ÿ 합명회사
Ÿ 유한책임회사
Ÿ 유한합자회사
Ÿ S 주식회사
Ÿ C 주식회사

Ÿ 보통합화기업
Ÿ 유한합화기업
Ÿ 특 수 보 통 합 화

기업
Ÿ 유한책임공사
Ÿ 고분유한공사

Ÿ 합명회사
Ÿ 합자회사
Ÿ 유한책임회사
Ÿ 유한합자회사
Ÿ 주식회사

회사 설립 표준 
규약(사전 절차 

안내)
없음 있음 있음 있음

각 회사 유형별 
기본원리 법제화 없음 있음 있음 있음

각 회사 유형별 
지배구조 법제화 미흡 충분 충분(독일 및 

유럽식)
충분(영미식으로 

개정)

법인 설립 대표 
유형 주식회사(90%)

S 주식회사(40%)
최근 5년 

유한책임회사 
증가 등 다양하게 

분포

유한책임공사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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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론 >
Ÿ 우리의 경우도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고, 회사의 유형을 ‘개인회사(자영업체)-유한책임

회사-합명회사-유한합자회사(합자회사와 유한회사를 병합)-조합회사(조합법 중 영리목
적 내용의 회사법 편입)-주식회사(기업공개 전제)-주식회사(비 기업공개 전제)로 세분
화 하는 과정이 필요 함(미국의 약 30년간 회사유형의 분포 변화 참조 필요)

Ÿ 주식회사 등을 제외하고는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가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음. 소유 
지분별 권한과 책임관계 문제가 명확 함

Ÿ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면서, 주식회사의 경우 ‘물적회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명확
히 하며, 이에 따라 ‘대표자 연대보증’은 법률로써 금지 해야 함(영미법에서는 법률로
써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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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대보증
1. 연대보증제도의 총론적 고찰
2. 미국(영국)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3. 중국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4. 일본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5. 한국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6. 4개국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제의 비교 및 발전적 개선 방안

Ÿ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 유형의 경우 대표자 연대보증 쟁점은 크지 않음
Ÿ 한국 연대보증이 갖는 1) 검색.최고.항변권 없음, 2) 부종성의 원칙 미적용 등은 일

반 법인(유한책임회사 등) 대표자들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법리상 제약 사항임
Ÿ 주식회사 이외의 대표자 연대보증은 법리적으로 문제 없음.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합자회사 등은 ‘인적회사’인 관계로 대출이나 금융활동 시 소유지분율에 따른 
‘비율책임’을 지님(유한책임). 

Ÿ 미국-중국-일본 공히 ‘주식회사’의 대표자에게 한국식 연대보증(독소조항 포함)은 법
률적 근거가 없음(즉, 위법 사항임)

Ÿ 일본의 경우, 주식회사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경우, ‘경영자보증가이드라인’
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Ÿ 우리의 경우는, 민법과 상법에서 법률로써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결론 >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면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 연대보증을 법률로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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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수합병(M&A)
1. 인수합병제도의 총론적 고찰
2. 미국(영국)의 벤처기업(과학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지원정

책
3. 중국의 벤처기업(과학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지원정책 
4. 일본의 벤처기업(과학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지원정책
5. 한국의 벤처기업(과학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지원정책
6. 4개국 벤처기업(과학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지원정책의 비

교 및 발전적 개선 방안
Ÿ 기재부에서 2015년 2016년 M&A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
Ÿ 사모펀드의 참여 확대를 위한 내용이 주된 기조 임
Ÿ M&A는 스타트업이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 창구 임. 영미국가들의 경우 약 

85%가 M&A 및 IPO를 통해 회수
Ÿ 우리의 경우는 M&A를 통한 회수 사례가 매우 낮은 비율임(10% 미만)
Ÿ 한국의 M&A 활성화가 어려운 부분은, 사모펀드의 참여가 제한적이거나 관련 제도

의 문제가 아닌,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있음
Ÿ 영미국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하기에, ‘일감-기술-사람 빼가기’가 구조

적으로 불가능 함. 따라서,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사업무문-기술-인
력’의 흡수 목적으로 M&A를 적극 활용 함

Ÿ 또한 사내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이 활성화 된 관계로 M&A가 활
성화 되어 있음.

< 소결론 >
우리의 경우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실효적 도입과 “사내벤처캐피탈” 관련 제도를 정
비하는 것이 M&A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 사항임

V.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1. 회사법 개선방안 요약
2.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요약
3. 인수합병(M&A) 개선방안 요약
4. 과학기술기반 벤처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을 위한 제도 및 정

책 개선 방안




